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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고 특2016 2262

피 고 인 A

검 사 소 이 민 공( ), ( )

변 인 변 사 엄 국( )◯◯

결 고 2017. 5. 18.

피고인 벌 삼 만 원에 처한다3,000,000( ) .

피고인이 벌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십만 원 일 산한 간 피100,000( ) 1

고인 노역장에 치한다.

벌 에 상당한 액 가납 명한다.

압 낫 개 증 를 몰 한다1 ( 1 ) .

피고인 피해자 신 여 이웃 계 평소 소 분쟁이 있 사(30 , )◯◯

이이다.

피고인 경 남양주시 도 노 동 피해자 주거2016. 4. 30. 13:37 ◯◯ ◯ 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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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에 아 런 이 없이 찾아가 소지하고 있 낫 이 날 이 약( 70cm, 24cm)

피해자를 향해 약 회 내 찍 듯한 행동 하며 하 다 이 써 피고인3 .

험한 건 사용하여 피해자를 하 다.

증인 신 법 진1. ◯◯

피해 사진1.

증 존1. 1

범죄사실에 한 해당법조 택1.

법 조 조 항 벌 택284 , 283 1 ( )

노역장 치1.

법 조 항 조 항70 1 , 69 2

가납명1.

사소송법 조 항334 1

몰1.

법 조 항48 1 1

사 권 _________________________


